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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2015년은 한국과 일본이 국교를 정상화한 지 50주년이 되는 해다. 동시에 

유럽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지 70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하다. 전쟁

과 식민지배가 종료되고 반세기 이상이 지났지만 그 잔재는 동아시아와 유

럽이라는 두 공간에 다르게 남아 있다. 한 예로, 한국 국민들에게는 북한의 

김정은에 대한 반감보다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에 대한 반감이 더 크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되었다.1 이것은 김정은에 대한 호감이 상승한 결과라기보

다는 아베 총리에 대한 반감이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와 유사하게 일본인의 66.4%가 한국인에 친밀감을 느끼지 못한

다고 대답하여 1978년 조사 이래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2 유럽이 홀로

코스트라는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비극을 경험하고도 유럽공동체(EU) 형성

에 이르게 된 것에 비해, 여전히 갈등과 반목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 동아시

아의 현재인 것이다. 

이러한 동아시아, 특히 한일 간의 복합적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여러 학

자들은 다양한 이론을 제시해왔다. 이들 연구는 역사적 · 외교사적 관점, 현

실주의적 관점, 국내정치적 관점 등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가장 많은 논의

가 이루어지는 분야는 역사적 접근법이다. 야스쿠니 신사와 교과서 문제 등

을 바탕으로 ‘과거의 정치화’를 통해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는 관점이다.3 식

민지배와 전쟁 등에서 비롯되는 기억들이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형성

하는 데 장애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4 이러한 역사적 적대 관계라는 설명은 

가장 설득력 있는 분석틀로 인정받아 왔으나 변동의 폭이 큰 한일 관계를 

1    아산정책연구원, Policy Report, 2014. 3.

2    『 』, 2014. 12. 20.

3    David Hundt and Roland Bleiker, “Reconciling Colonial Memories in Korea and Japan,” Asian 

Perspective 31(1), 2007, pp. 77~82.   

4    Thomas Berger, “Power and Purpose in Pacific East Asia: A Constructivist Interpretation,” in G. 

John Ikenberry and Michael Mastanduno eds.,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and the Asia-Pacific,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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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 설명하지는 못한다는 한계를 갖는다. 갈등에 방점이 찍힌 역사적 ·

외교사적 분석틀에 의하면 한일 관계는 악화된 상태가 줄곧 지속될 수밖에 

없겠지만 양국의 관계가 우호적이며 협력적인 시기도 상당히 존재해 왔기 

때문이다. 정리하자면 역사적 접근법만으로는 양국 관계의 긍정적인 변화

를 충분히 설명할 수 없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몇몇 학자들은 국제 정치 이론에 기반한 여

러 설명을 제시했다. ‘유사동맹 모델’은 동맹 이론에서 연루의 두려움과 포

기의 두려움을 이용한 것으로, 미국의 안보의지가 약화되면 포기의 두려움

에 휩싸이고, 이를 상쇄하기 위해 한국과 일본이 협력을 강화하게 될 것이

라고 진단한다. 피후견국 사이의 협력이라는 변수가 후견국의 안보확약이

라는 변수에 의해 결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5  

또한 우승지는 미국이 한국과 일본에게 안보재를 나누어주는 안보 트라

이앵글 구조 속에서, 미국의 개입 의지 축소가 두 동맹국의 포기의 두려움

으로 이어지고, 그러한 안보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한국과 일본이 서로 협력

을 증가시킨다는 주장을 ‘불개입가설’이라고 부른다. 한편 ‘개입-연합정치

가설’은 양국 협력의 증감이라는 현상을 미국이라는 제3국의 영향력과 더

불어 국내 정치와 국제 정치의 연계에 초점을 맞추어 이해하려는 시도다. 

한국과 일본 간 협력의 증감을 설명하기 위해, 이 두 국가의 외교정책에 압

도적 영향력을 갖는 미국의 정책 변수와, 한국과 일본 내의 지배 연합의 변

화라는 변수를 함께 분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6

한국과 일본의 정권 변화 등 국내 정치적 의도에 의해 한일 관계가 결정

된다는 접근 역시 여전히 강력한 설명력을 갖는다. 크게는 지도자와 민족주

의 움직임에 대한 연구로 구분해 볼 수 있다. 김호섭은 한일 관계에서 지도

자의 역할을 가장 중요한 변수로 생각하고 있다. 그는 지도자가 언제나 이

5    Victor Cha, “Abandonment, Entrapment, and Neoclassical Realism in Asia: Th United States, Japan, 

and Korea,”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44, June 2000. 

6    우승지, 「냉전 시기 한국-일본 협력의 퍼즐: 불개입가설 대 개입-연합정치가설」, 『한국정치학회보』 제

37권 3호, 2003, 1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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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인 존재는 아니기 때문에 양국의 최고 정책결정자가 역사 문제와 관련

된 정책을 결정할 때 국익에 반하는 결정을 할 수도 있다고 주장한다.7 그러

나 일본에 강경한 자세를 보인 대통령 재임 시에도 양국 관계에 큰 문제없

이 협력이 가능했던 것을 고려했을 때, 리더에 따라 한일 관계가 결정된다

는 연구 역시 한계를 갖는다.

한국과 일본의 강한 민족주의에 의해 양국관계가 불안정하다는 논의도 

국내정치와 한일 관계를 연계시키는 학자들 사이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져왔

다. 이들은 주로 독도와 같은 영토문제를 사례로 다루고 있는데, 일본의 입

장에서 주변 국가와의 영토 분쟁은 일본 사회를 단결시키는 효과를 낳는다

고 주장한다. 한일 갈등의 고조는 국내의 민족주의, 국가주의적 경향을 동

원하는 좋은 수단으로 작용하며, 국내 현안들을 해결하는 국내정치용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가령 독도 및 센카쿠( ) 분쟁화를 통해 집단적 

자위권 행사 문제를 이슈화할 수 있다는 논리다. 영토 문제는 일본과 한국

뿐 아니라 모든 국가에서 주권과 정체성이 집결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국내

적으로 지지를 결집하기 용이하다.8

민족주의를 국내 정치에 동원하는 것은 한국에서도 비슷한 역할을 해

왔다. 한일 국교정상화 이후 한국 정부는 외교와 경제 등 정책부문에서는 

반일주의적 입장을 벗어나게 되었다. 그러나 국가의 권위를 제고하는 호국

의 민족주의적 상징체계를 강화하는 이데올로기 작업은 지속적으로 진행

했다.9 그러한 과정에서 반일적 민족 영웅이 부각되는 경우가 많았고, 일본

에 대한 항쟁을 통해 국가를 구해낸 민족 영웅은 일본에 대항해 한국의 국

가 권위를 수립하는 것과 직결되었던 것이다. 즉 한국 정부의 정책 수립에

서 반일민족주의는 한국의 국가 권위에 대한 문제로 이해될 수 있는 것이

었다.10

7    김호섭, 「한일관계 형성에 있어서 정치 리더십의 역할」, 『일본연구논총』제29호,  2009.

8    김용복, 「일본 우경화, 한일관계 그리고 동아시아」, 『경제와 사회』 제99호, 2013.

9    전재호, 「박정희 정권의 ‘호국 영웅 만들기’와 전통문화유산정책」, 『역사비평』 제99호, 2012, 128쪽.

10    기미야 다다시, 「박정희 정권과 한일관계: 냉전인식을 둘러싼 공감과 괴리 사이에서」, 국민대 일본학

연구소, 『박정희시대 한일관계의 재조명』, 선인, 2011, 5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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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역사적 접근, 국제 정치적 접근, 그리고 국내 정치적 접근에 이

르기까지 이들 연구는 한일 관계를 설명하기 위한 설득력 있는 주장을 펼쳐

왔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는 한일 관계를 특수한 것으로 전제하고 있으며, 

실제로도 한일 관계는 보편적 국제 정치 이론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많은 

것 역시 사실이다. 하지만 이 연구에서는 국제 정의론, 이 중에서도 회복적 

정의에 초점을 맞춰 한일 관계를 분석하려고 한다. 정의론이라는 보편적인 

이론틀을 바탕으로 한일 관계를 설명함으로써 새로운 관점으로 그리고 보

다 넓은 시각으로 양국 관계를 검토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는다. 

무엇보다 회복적 정의를 바탕으로 한일 관계를 설명하는 것은 한국과 

일본의 젊은 세대들이 과거의 갈등에 머물러 있기보다는 이를 극복하고 화

해를 지향하는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애증을 반

복하고 있는 한일 관계의 악순환의 고리가 다음 세대에까지 이어지는 것은 

양국 모두 바라는 바가 아닐 것이다. 지금까지 한국과 일본의 기성세대들에

게 고착화되어 온 상대국에 대한 이미지는 관계 회복의 걸림돌로 작용해왔

다. 이러한 이유로, 이 논문이 제시하는 회복적 정의라는 패러다임이 지금

의 젊은 세대, 그리고 청소년 세대들이 한일 관계를 회복하는 데 기여할 것

이라고 전망한다. 

이를 위해 이 원고는 다음과 같이 구성될 예정이다. 제2장은 이론적 

논의를 위한 것으로 회복적 정의를 이론적으로 설명할 것이다. 여기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회복적 정의를 기계적으로 도입하지 않고, 동아시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최소한으로 적용하기 위해 전후 보상의 개념을 결합하

는 것이다. 제3장에서는 종군위안부 피해자 보상을 위한 일본 시민단체들

의 설립을 1970년대부터 역사적으로 검토하고 이들의 회복적 정의 구현을 

위한 노력을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제4장에서는 ‘여성을 위한 아시아 평

화 국민기금’(이하 아시아여성기금) 설립 과정을 분석하여 시민사회의 노력이 

일본 정부에 반영되는 과정에 구조적인 한계가 존재해왔음을 보여줄 것이

다. 끝으로 결론에서는 독일의 사례를 통해 정부와 시민사회의 노력이 어

떻게 조응해야 하는지를 제시하고 한일 관계에 주는 함의를 찾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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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할 것이다. 

2. 회복적 정의의 이론적 검토
 

회복적 정의(restorative justice)는 국제 정의론의 한 영역으로, 징벌적 정의

(retributive justice)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이해될 수 있다. 정의론에 대한 논의

는 주로 사법 영역에서 많이 이루어져 왔으나, 최근에는 국제 정치 특히 이

행기적 정의(transitional justice)에서도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 논문에

서 회복적 정의에 초점을 맞추어 한일 관계를 설명할 것임은 앞서 밝힌 바

와 같지만, 상대적으로 생소한 개념인 회복적 정의를 설명하기 위해 국제 

정의론의 또 다른 입장인 징벌적 정의를 이론적으로 함께 검토함으로써 국

제 정의론에 대한 이해를 높이려 한다. 국제 정의론의 두 가지 입장과 각각

의 특성을 표로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1) 징벌적 정의

크로커(D. Crocker)는 정당한 응보적 정의에 찬성하면서 사회적 조화를 위해 

응보적 정의를 희생시킬 수 있다는 사람들의 신념에 반대한다. 징벌적 정의

는 가해자가 마땅히 치러야 할 대가를 치러 사태를 바로잡고 관계를 회복시

킬 수 있다는 점에서 화해의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 그의 논리다. 

공정한 재판과 이를 통한 정당한 징벌은 가해자에게 대가를 치르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는다. 또한 죄를 짓고도 벌을 받지 않고 넘어갈 수 있는 문

<표 1> 국제 정의론의 분류

국제 정의론의 분류 징벌적 정의 회복적 정의

핵심 개념 처벌 인정, 사과

주요 당사자 가해자, 사법 당사자 가해자, 피해자

한계
① 인과 관계 불명확 

②   국내 정치 또는 국내법 논리에 영향
잘못 규명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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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의 형성을 부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특히 정당한 징벌의 

실행 이후, 가해자가 더 이상 가해자가 아닌 공존할 수 있는 주체가 되어 다

시 관계를 회복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물론 징벌적 정의를 실현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부당한 재판과 불공정한 판결, 그리고 과도한 징벌의 위험

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11  

이와 유사하게 오페(Offe)는 화해가 가능한 환경을 위해서는 공정한 처

벌과 적절한 보상이 선행되어야만 한다고 주장한다. 가해자와 희생자, 선과 

악, 정의와 불의가 구별되어야만 이들의 관계도 동등한 것으로 회복될 수 

있다는 역설이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화해와 용서는 가해자가 공정하게 

처벌을 받고 응징적인 정의가 확립될 수 있는 기본 규범을 요구한다는 것이

다. 이렇게 가해자가 과거에 저지른 죄를 응징하고 희생자에 대해서는 과거 

그들이 겪었던 고통과 사실에 대해 적절한 보상을 해줄 때 정의가 실현 가

능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12 

정의에 입각한 과거사 극복이란, 감추어진 진실을 파헤쳐서 드러내어 

가해자에 대한 적당한 법적 처벌 및 공개적 사과 요구, 피해자에 대한 적절

한 보상, 그리고 과거를 기억하고 교육하는 활동 등을 말한다. 가해자와 피

해자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이런 방식은 곧 가해자들이 과거에 저지른 일을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게 하는 강경한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오페

의 방식에서 용서와 화해가 갖는 특별한 역할은 없다. 다만 가해자가 적절

한 처벌을 받고 이들이 과거에 저지른 과오를 반성하면 그에 따라 용서와 

화해가 뒤따를 것이라고 가정하고 있을 뿐이다.13

발린트(J. Balint) 역시 법과 정의의 메커니즘이 화해의 증진에 중요한 역

11    David Crocker, “Reckoning with Past Wrongs: A Normative Framework,” Ethics & International 

Affairs, 13, 1999, p. 545.

12    Claus Offe, “Transition Justice after Democratization: Options, Patterns, Objectives, Dilemmas, and 

the Role of International Politics,” Paper presented on the Occasion of the Centennial of Korea 

University, Seoul, Korea, 2005.

13    한상진, 「동아시아에서 본 응징의 정의, 용서 그리고 딜레마: 화해를 위한 최소주의자의 상호접근방

식」, 한국학중앙연구원 편, 『2006 문명과 평화』, 한국학중앙연구원, 2008, 799~80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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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을 수행함을 인정하지만, 화해의 심리적 측면에 대해서는 절충주의적 입

장을 견지한다. 지속가능한 화해는 악행을 공적 · 제도적으로, 다시 말해 법

적으로 인정하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하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 틀을 만들

어주고 그 과정을 촉발시키는 역할을 하는 법과 정치적 · 법적 행위가 갖는 

권위 없이는, 어떠한 화해도 지속적인 것이 될 수 없다. 그러나 그 과정에 

연료를 공급하고 제도적 틀 속으로 침투해 들어가는 화해의 실체는 법적으

로 논의될 수 없고, 법적 담론의 형태를 띨 수도 없다는 것이 그의 논리다. 

그보다는 사람들의 삶과 두려움과 희망이라는 현실에 토대를 둔 다른 경로

를 취해야만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불확실하고 장기적인 과정이며, 여

기에서 법은 다만 멀리서 도움을 제공하는 역할을 할 뿐이라는 것이 발린트

의 입장이다.14 

 

2) 회복적 정의 

징벌적 정의를 보완하는 대안으로 제시된 것이 ‘회복적 정의’다. 회복적 정

의의 개념적 정의는 학자마다 조금씩 다른 점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단

순한 개념으로 표현하기는 쉽지 않다. 회복적 정의를 사법적 관점에서 발

전시키며 기본체계를 만드는 데 기여한 제어(H. Zehr)는 “회복적 사법 정의

는 범죄사건에 관련되는 가능한 많은 사람들이 관여하는 과정이며, 범죄

로 인한 손상이 무엇인지 공동으로 찾아내어 채워져야 할 욕구와 수행되어

야 할 의무를 밝힘으로써 잘못된 것들을 최대한 바로잡고 치유하는 과정”

이라고 정의한다.15 또한 회복적 정의는 범죄 행위로 발생한 손상을 치유하

는(repairing) 것에 역점을 두는 이론이다. 이는 발생한 범죄의 모든 관련자

들 — 가해자뿐만 아니라 희생자도 포함 — 이 참여하는 협력과정을 통하여 

최상으로 성취된다.16

14    Jeniffer Balint, “Law’s Constitution Possibilities: Reconstruction and Reconciliation in the Wake of 

Genocide and State Crime,” 2001. 

15    Howard Zehr, The Littlebook of Restorative Justice, UNICEF, 2002, p. 37. 

16    Daniel Van Ness and Karen Heetderks Strong, Restoring Justice–An Introduction to Restorative Justice, 

4th ed. New Province, N.J.: Matthew Bender & Co., Inc.,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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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피해자의 용서가 회복적 정의의 중요한 측면이라는 것을 의미한

다.17 회복적 정의는 피해자가 받은 상처를 회복하도록 돕는 것과 가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행위로 파괴된 상태를 개선하도록 하는 규정 사이에 균형을 

유지하려고 한다. 또한 회복적 정의는 피해자와 가해자 간의 관계 회복을 

강조한다. 제어와 마이카는 회복적 사법의 구체적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시

하고 있다. 첫째, 회복적 사법은 침해된 규범보다 범죄의 피해에 초점을 맞

춘다. 둘째, 피해자와 가해자에게 동등한 관심을 보여주며, 정의의 실현 과

정에 양측을 관여시킨다. 셋째, 피해자의 회복을 위해서 일하고, 피해자의 

권한을 강화시키고, 피해자의 필요에 대응한다. 넷째, 가해자가 자신의 의

무를 수용하고 이행하도록 격려하면서 가해자를 지원한다. 다섯째, 의무가 

가해자에게 어려울지라도 그것이 이행할 만한 것이라는 점을 인식시킨다. 

여섯째, 필요한 경우 피해자와 가해자 간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대화의 기

회를 제공한다. 일곱째, 강제와 고립보다는 협력과 재통합을 장려한다. 여

덟째, 피해자, 가해자, 처벌 담당자를 포함한 모든 당사자들에 대해 존중을 

나타내도록 노력한다.18

회복적 정의론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처벌이 오히려 한 사회와 국가를 

범죄화하는 단초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극단적인 회복적 정의론

자가 아닌 실용주의자들의 경우, 회복적 정의가 범죄 처벌의 대안으로 이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불의에 대한 처벌은 불가피한 것이며, 다만 

치유라는 형태의 건설적인 방법과 결합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고안이 필요

하다고 설명한다.19 

특히 더프(A. Duff)의 ‘투웨이 커뮤니케이션’(two way communication) 이론

17    많은 학자들은 남아공 진실화해위원회가 형사법정의 응보적 정의와 구분되는 회복적 정의의 모델이

라고 평가한다(Martha Minow, Between Vengeance and Forgiveness Facing History after Genocide and 

Mass Violence, Boston: Beacon Press, 1998, p. 91).

18    Mark S. Umbreit et al., “Restorative Justice in the Twenty-First Century: A Social Movement Full 

of Opportunities and Pitfalls,” Marquette Law Review, Vol. 89, 2005, p. 258에서 인용. 

19    Bam van Stokkom, “Disorder Policing and Community Needs. ‘Revising’ Broken Windows 

Theory,” in Easton, M. et al. eds., Reflections on Reassurance Policing in the Low Countries, Boom 

Legal Publishers,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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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회복적 정의론이 불의 이후 정의를 회복하는 데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

는지 잘 나타내고 있다. 그는 처벌은 과거의 범죄를 처벌함으로써 뒤를 돌

아보는 것이고, 회복은 화해를 위해 미래를 내다보는 것이라고 주장한다.20 

정리하자면 과거를 짚고 넘어가는 처벌과 함께, 건설적인 미래를 위한 관계

의 회복도 병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3) 회복적 정의에 대한 최소주의적 접근 - 전후 보상  

현재 한일 관계는 한 가지 관점으로 규정하기에는 놓치게 되는 부분이 많

다.  과거의 전쟁 범죄를 정당하게 처벌하고 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

히 전후 처리 문제는 양국의 발목을 잡고 있다. 하지만 이의 해결을 위해 징

벌적 정의론을 앞세워 법적 처벌을 주장하기에는 양국이 경제, 문화를 비롯

해 다양한 분야에서 밀접한 관계를 이루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을 고려했을 때, 국제정의론

이 이야기하는 적극적인 형태의 회복적 정의만을 주장해서는 국가적 차원

의 공감대를 얻기 힘들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지금의 한일 관계 해결에 필

요한 회복적 정의는 최소주의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서 최

소한의 의미는, 피해자의 복권(復 )을 위한 과거사 인정과 사과를 병행하여 

양국의 오래된 감정과 관계를 회복하는 회복적 정의 본연의 것을 지키면서, 

전후 보상이 수반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최소주의적 관점이면서 동시에 

동아시아의 특수함을 고려한 것으로 간주할 수도 있다. 

보상은 국가와 국가 간에 이루어지는 배상과는 다른 것으로, 사토 다케

오( )는 속죄라는 도덕적인 측면을 포함한 개념이라고 설명한다.21 

야노 히사시( )는 배상은 전쟁으로 생긴 손해에 국제법을 바탕으로 국

가가 국가에 행하는 것인 반면, 보상은 국가가 전쟁이나 박해에 의해 손해

20    Antony Duff, Punishment, Communication and Communit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1.  

21    , 『 , 』, ,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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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입은 피해자에게 지불하는 것으로서 반성을 포함하는 것이라고 한다.22 

양기호는 배상은 국가 간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보상은 국가나 기업이 피해

자들에게 지급하는 것이라고 그 차이를 설명하고 있다.23 전후 보상이란 가

해 국가가 전쟁으로 인해 물적, 심적 피해를 입은 개인에게 원상을 회복시

키는 가능한 조치를 취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가해 국가가 전쟁으로 짓

밟힌 피해자 개인의 인권을 회복시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같은 맥락

에서 김도열은 전후 보상의 시행이 해당 국가의 역사 인식을 가늠하는 거울

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24

다시 말해 배상과 보상은 그 대상과 의미에서 차이를 갖는다. 전후 처리

에서 배상은 위법행위를 한 국가가 상대방 국가의 손해에 대한 지불인 반

면, 보상은 위법행위를 한 국가가 상대방 국가의 피해자에게 개인적으로 지

불하는 것이다. 또한 도덕적 측면에서 속죄와 피해자에 대한 복권이라는 의

미가 내재된 개념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개념 구분에 기인하여 동

아시아, 특히 한일 관계에서 전후 보상은 소극적인 형태의 회복적 정의 역

할을 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3. 회복적 정의 실현을 위한 일본 시민사회의 노력

1) 종군위안부 관련 일본 시민운동의 역사적 검토

전후 문제의 해결과 회복적 정의의 실현을 위한 일본 시민사회의 노력은 

오래 전부터 적지 않게 감지되고 있다. 회복적 정의, 다시 말해 피해자의 

상처 치유와 상태 회복을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요소가 선행되어야 하

는데, 첫째는 과거의 악행에 대한 인정이고, 둘째는 그 인정을 바탕으로 한 

22    , 「 」, 『20 』, , 2006.

23    양기호, 「전후보상과 한국정부의 대응」, 『일본학보』 제53집, 2002.

24    김도열, 「1990년대 일본에서의 ‘전후보상론’과 한국인의 인식」, 『한일민족문제연구』 제2호, 2002, 

6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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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다. 특히 과거 불의에 대한 철저한 인정은 가해자가 무엇을 잘못했는

가와, 피해자의 잘못으로 불의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주지시킴으로

써 복권( )의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일본의 시민 

단체들은 특히 종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회복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노

력해왔다.

전후 처리 해결을 위한 일본 시민사회의 노력은 1970년대 기생 관광 반

대운동을 둘러싼 매매춘 반대 운동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연구자에 따라서

는 종군위안부 관련 시민운동을 시기적으로 구분하여 이를 제1기, 운동의 

원천이라고 간주하기도 한다. 제2기는 종군위안부 문제를 성 억압 내지 성

폭력의 측면으로부터 부각시키기 시작한 1980년대 말로 볼 수 있다. 제3기

는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이하 정대협)가 시작한 보상 운동의 강력한 기

반이 완성되는 단계다. 한국의 이러한 움직임에 호응하여 일본 시민단체는 

제4기인 현재에 이르기까지 종군위안부의 전후 보상 실현에 대응하는 운

동을 확대해 오고 있다.25 일본 시민단체의 종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대응은 

피해자 구원을 위한 전후 보상 운동으로 집약된다. 이것은 수십 년간 가려

졌던 여성의 성폭력 문제가 전후 보상을 요구하는 시민운동을 통하여 인권 

문제로 발전하는 형태를 갖게 된 것이다.26 즉, 전후 일본 사회에서 인권 회

복 운동이 전후 보상 운동의 형태로 나타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것은 한국의 피해자 지원 운동단체들과 초국가적으로 연계하면서 발전해왔

다고 볼 수 있다.

1990년 이후 재일 한인 여성운동 조직인 ‘교회여성연합회’와 ‘매매춘문

제에 도전하는 모임’과 같은 일본의 여성운동 단체들은 한국의 종군위안부 

문제 운동가와 피해자를 초청하는 등 단체 본래의 목적 이외 부가적인 활

동의 하나로 이에 참여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만을 위한 새로운 운동 단

체의 결성은 재일한인에 의해 처음 시작되었다. 1991년 5월 오사카에서 ‘조

25    박화리, 「종군위안부 문제와 일본의 시민운동」, 『민족연구』 제6호, 2001, 208쪽.

26    박화리, 「종군위안부 문제와 일본의 시민운동」, 20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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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인 종군위안부문제를 생각하는 모임’이 설립되었고, 11월에는 재일한인

을 중심으로 국적과 소속단체에 구애되지 않고 모두가 참여하는 ‘종군위안

부문제 우리여성네트워크’가 만들어졌다. 이러한 새로운 단체 결성에 이어 

기존 일본 YWCA와 같은 여성단체나 일본기독교교회협의회와 같은 시민

단체도 대거 참여하기 시작했으며,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위한 새로운 단체 

결성도 1991 · 1994년 사이에 중점적으로 나타났다. 

1990년 12월 ‘일본의 전후 책임을 확실히 하는 모임’이 발족되었고, 

1991년 1월에는 ‘종군위안부문제를 생각하는 모임’이 구성되었다. 연이

어 1991년 5월에는 전술한 ‘조선인 종군위안부문제를 생각하는 모임’

이, 1991년 9월에는 ‘성과 천황제를 생각하는 모임’, 그리고 두 달 뒤인 

1991년 11월에는 ‘종군위안부문제 우리여성 네트워크’가 설립되었다. 한

편 1993년 1월에는 ‘재일한국인, 조선인의 위안부 재판을 지원하는 모임’

이, 그리고 일본 기독교 교회 소속의 ‘종군위안부문제를 대처하는 모임’

이 1993년 6월에 발족되었다. ‘전쟁보상 네트워크’ 역시 같은 해인 1993년  

10월에 설립되었다. 또한 1994년 2월에는 ‘일본군에 의한 성적 피해 여성

을 지원하는 모임’이 구성되었고, 1994년 9월에는 ‘일본의 전쟁책임 자료

센터’가, 1995년 8월에는 ‘아시아 여성 자료센터’가 설립되었다. 전술한 바

와 같이, 대부분의 단체들이 1990년대 초반에 집중적으로 등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여러 시민단체들 가운데 ‘우리여성 네트워크’, ‘재일한국민주여성회’, 

‘일본의 전후 책임을 확실히 하는 모임’, ‘일본부인회의’, ‘종군 위안부문제

를 생각하는 모임’ 등 12개 단체는 전술한 바와 같이 ‘종군위안부문제 행동

네트워크’라는 연대 조직을 만들어 영향력 증대를 위해 노력했다. ‘종군위

안부문제 행동네트워크’는 한국의 정대협과 교류 · 협력해 나가면서, 일본 

정부에 진상 규명과 보상을 요구하는 요청서를 제출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나갔다. 또한 ‘재일한인민주여성회’, ‘일본의 전후책임을 확실히 하

는 모임’ 등 4개의 여성단체가 연합하여, 종군위안부에 관한 사례와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위안부 110번’이라는 신고전화를 개설했다. 한편 이러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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례수집 활동은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오사카( ), 교토( ), 후쿠오카(

), 나라( ), 고베( ) 등 각 지역에서 평화 운동이나 인권 운동을 벌이

던 시민그룹과 결합했다. 이에 지역 차원의 ‘위안부 110번’ 활동 역시 전개

될 수 있었다.27

종군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일본 시민사회의 활발한 움직임은 전후 일본

의 사회운동의 한 주요한 흐름을 이루며 평화 운동의 맥락에서 발전해왔다

고 볼 수 있다. 1970년대부터 싹트기 시작하여 1990년대 이후 확대기에 이

르기까지 새로운 여성운동의 흐름과 보조를 맞추어 기독교 운동, 노동운동, 

보수적인 지역운동까지도 참여하게 된 것이다. 이들의 활발한 사회 활동은 

방어적인 자세를 견지하고 있는 일본 정부에 대항하는 일본의 양심이라는 

평가를 받아왔다.28

2) 대표적 일본 시민단체의 활동

종군위안부 피해자의 복권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많은 시민단체들 중 ‘아시

아-일본 여성자료센터’( , AJWRC)와 ‘전쟁과 여성에 대

한 폭력 리서치 · 행동센터’(VAWW-NET)의 활동이 최근까지 활발하게 이루

어지고 있다. 아시아-일본 여성자료센터는 1995년 설립된 것으로 ‘아시아 

여성연합’을 모체로 하고 있다. 이 센터는 ① 아시아에서의 여성운동, ② 여

성의 인권, ③ 발전 속에서의 여성, ④ 여성과 환경, ⑤ 전쟁과 무력 갈등 속

에서의 여성, ⑥ 여성들의 국제 협력을 주요 안건으로 다루고 있다. 이를 바

탕으로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일본 정부가 법적 책임을 지도록 캠페인을 개

최하고 있다. 그리고 센터에서 모은 자료와 정보를 다른 시민단체와 여성운

동가들과 공유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29 

VAWW-NET은 1997년 도쿄에서 세계 20개국 40명의 해외 참가자가 

27    이상봉, 「재일한인의 전후보상운동 전개과정에서 나타난 연대의 특징: 일본군위안부 운동을 중심으

로」, 『21세기정치학회보』 제16집 2호, 2006, 275쪽.

28    정진성, 「일본의 평화운동: 군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운동을 중심으로」, 『국제지역연구』 제7권 1호, 

1998, 63~64쪽.

29    http://ajwrc.org/eng/.



40 일본비평 12호 

특
집
  한

일
 수

교
 50

년
: 갈

등
과
 협

력
의
 진

화

모여 개최한 ‘전쟁과 여성에 대한 폭력 국제회의’를 계기로 발족되었다. 이

어 1998년 일본기독교부인교풍회( )가 중심이 되어 

일본 VAWW-NET을 창설했다. 국제 VAWW-NET과 연대하여 무력 분

쟁 하의 여성폭력 문제에 대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일본 VAWW-NET

은 위안부제도를 ‘성노예제’, ‘전시 하의 군에 의한 조직적인 성폭력’, ‘전쟁 

범죄’로 규정하는 국제 사회의 규범을 공유하며 2000년 도쿄에서 ‘여성 국

제 전범 법정’을 주최했다. 가해국 일본의 여성이 피해국 여성들과 연대한 

이 전범 법정은 개정 4일째에 국제공청회, ‘현대 분쟁 하의 여성에 대한 범

죄’를 개최했는데, 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유럽, 북미, 라틴아메리카 등 17

개국 여성들이 무력 분쟁 하의 성폭력에 대해 증언했다. 국제공청회에서 위

안부 생존자도 함께 증언하면서 위안부 문제가 과거만의 문제가 아님을, 위

안부가 전쟁 중의 ‘성노예’였음을 일본 사회에 인식시켰던 것이다.30 

전범 법정은 시민 법정이므로 법적 강제성이 없다는 한계를 갖지만, 위

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의 법적 책임을 물어 히로히토( ) 천황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전범 법정은 극동국제군사재판에

서 소추하지 못했던 히로히토 천황을 비롯해 10명을 기소하고 전원에게 인

도에 대한 죄를 적용하여 성노예제에 대한 개인과 상관의 책임을 물었다. 

총 30개국으로부터 1000명 이상이 참여한 전범 법정은 95개 해외 언론에 

의해 전 세계에 보도되었다. 이 전범 법정은 일반 대중이 위안부가 ‘성노예’

라는 것을 인지하게 되는 계기를 마련했다.31 

일본 VAWW-NET이 위안부제도를 전쟁 범죄로 규정하는 이유는 위

안소에서의 성폭력 피해가 전 생애에 걸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

다. 일본 VAWW-NET은 위안부 피해를 심각한 인권 침해에서 더 나아가 

‘인생 피해’로 인식한다. 위안소에서의 성적 폭력 이후에도 불임, 외상후 스

트레스 등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 평생 지속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여성으

30    이지영, 「일본 사회의 일본군 위안부문제에 대한 담론의 고찰」, 『한국정치학회보』 제47집 5호, 2013, 

411쪽; 414쪽.

31    이지영, 「일본 사회의 일본군 위안부문제에 대한 담론의 고찰」, 419쪽; 일본 VAWW-NET,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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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의 정체성에 대한 부정, 사회 구성원으로서 배제 당하게 되면서 침묵을 

강요당한다는 점은 여성의 존엄과 인간 존엄의 훼손이라고 볼 수 있다. 일

본 VAWW-NET의 전쟁 범죄 담론은 위안부제도를 인도에 대한 죄로 규

정하고 책임자를 처벌함으로써 위안부의 인생 피해로부터의 구제와 여성의 

존엄, 인간 존엄의 회복을 지향하고 있다.32

위안부 피해자의 인권 회복과 구제와 관련해 눈에 띄는 또 다른 프로젝

트는 ‘여성전쟁평화박물관’(WAM: Women’s Active Museum on War and Peace)이

다. 도쿄의 중심부에 자리한 이 박물관은 2005년 한 시민활동가에 의해 설

립된 것으로, 최초로 전쟁 중 성폭력에 관한 자료를 모아놓은 곳이다. 여기

에는 아시아 전역에 걸친 종군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보고서와 일본제국 

당시 천황과 군인들에 관한 자료가 포함되어, 방문객에게 진실한 정보를 제

32    이케다 운영위원과의 인터뷰 내용. 이지영, 「일본 사회의 일본군 위안부문제에 대한 담론의 고찰」, 

419쪽에서 재인용. 

출처: 여성전쟁평화박물관 홈페이지(http://wam-peace.org/about/floor/)

여성전쟁평화박물관 전시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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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또한 ‘성노예’ 피해자의 진술과 가해 행위를 인정

하는 일본 군인의 진술을 영상자료로 볼 수 있는 시설도 마련해두었다. 최

근에는 후속 세대가 ‘올바른’ 역사관을 수립할 수 있도록 중학생을 위한 특

별 전시회라는 의미 있는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33  

일본변호사연합회도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인권론적 접근에 앞장서는 

대표적인 단체다. 이들은 인권대회도 주최해 왔는데, 1993년 ‘전시하의 인

권 침해’라는 주제 아래 제36회 인권대회를 개최했다. 당시 각국의 전시하

의 강제노동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1995년 1월에 ‘종군위안부 문제에 관한 

제언’을 발표했다. 변호사연합회는 이 제언에서 최초로 일본 정부에 대해 

위안부 문제의 법적 책임을 인정하고 위안부 피해자에 대해 입법 조치로 사

죄하고 보상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유엔인권위원회 보고서나 여성차별철

폐위원회 보고서 등 각종 보고서에서 일관되게 고노담화 발표와 아시아여

성기금 사업 등 위안부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대응이 불충분하다고 지적

해왔다. 뿐만 아니라 1994년 ‘여성과 개발에 관한 제2회 아시아태평양각료

회의’에서 사실 조사를 실시할 것을 제안했으며, 1995년 제4차 베이징세계

여성회의에서는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행동강령에 명시할 것을 요청했다. 

일련의 과정에서 이들이 일관되게 주장한 것은 ‘성노예제’에 위안부 제도가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34 일본변호사연합회는 위안부의 증언을 통해 

밝혀진 위안부가 된 경위, 위안소로의 배치, 위안소에서의 생활 실태를, 군

의 지령으로 징집되어 군법, 비( )군법을 불문하고 일체 법령의 적용을 받

지 않고 계약 관계도 없이 완전한 무권리 상태, 마치 군의 소유물과 같은 취

급을 받는 노예 상태로 인지했다.35

33    http://wam-peace.org/en/.

34    이지영, 「일본 사회의 일본군 위안부문제에 대한 담론의 고찰」, 410쪽; 414쪽.

35    일본변호사연합회의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이러한 인식과 발언은 쿠마라스와미(Radhika Coomaras-

wamy) 보고서와 부속문서로 위안소에 대한 분석 결과를 담고 있는 맥두걸(Gay J. McDougall) 보고

서의 기초가 되었다. 쿠마라스와미 보고서에서 위안부 문제는 공식적으로 전시하의 성노예제로 규

정되었으며 맥두걸 보고서에서 위안소는 강간소로 규정되었다. 일변연은 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위

한 솔직한 제언으로 평가하고, 일본 정부에 대해 수용할 것을 요구했다(이지영, 「일본 사회의 일본군 

위안부문제에 대한 담론의 고찰」, 414쪽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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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도 일본기독교단의 ‘전쟁과 여성인권 박물관 건설을 지원하는 

모임’은 정대협을 통해 박물관 건립을 위한 후원금을 지원해오고 있다. 이

는 1991년 김학순 할머니가 일본 정부에 사죄와 전후 배상을 요구한 것을 

계기로 자발적으로 결성된 모임으로 1996년부터 후원을 해왔다. 특히 후원

금의 일부는 정대협이 추진 중인 박물관 건립을 위해 쓰여 왔는데, 이 박물

관은 일본군 위안부 생존자 할머니들의 기억과 가르침, 위안부 피해의 역사

를 담은 박물관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전술한 바와 같이 일본의 다양한 시민단체들은 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위해 성폭력의 인정, 이에 대한 보상과 사죄를 촉구 또는 실시해오고 있다. 

시민단체라는 한계 때문에 일본 정부의 자세 변화를 촉구하는 움직임이 대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자체적으로 기금을 마련하여 회복적 정의를 위해 

앞장서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들은 일본 정부의 소극적 태도로 

아직까지는 그 영향이 미미하다. 또한 일본 시민단체들의 노력과 목소리는 

한국 사회와 국민들에게 쉽게 전달되지 않는다는 한계도 있다. 한국에서 주

로 접하게 되는 내용들은 일본의 우경화, 민족주의적 움직임과 같은 반 성

찰( )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미디어와 우익들의 중간 역할로 인해 한일 

간의 오해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로 남아 있게 되는 것이다. 

4. 일본 정부의 반응과 구조적 한계

전후 보상에 대한 일본 국내의 요구와 국제 사회의 지탄의 목소리가 높아

지자, 일본은 비판과 논란의 중심에 있던 종군위안부 보상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했다. 1994년 6월 22일, 참의원 외무위원회에서 가키자와 고지(

) 외상은 ‘위안부’ 보상에 관해 “민간 차원에서 선의”라는 형태로 ‘민간기

금재단법안 요강안’을 제시했다. 그의 제안 중 ‘국민의 협력’이라는 항목은 

‘민간의 선의’를 구체화한 부분으로 “국민은 과거 침략 전쟁의 가해자로서 

일본 정부와 일본 국민의 책무를 이해하고, 다시는 이러한 잘못을 되풀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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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을 것을 결의하고 배상을 위한 기부금 모금에 협력한다”는 내용을 담

고 있다. 

정부는 모금을 위한 민간기금 운영비, 모금을 위한 홍보비 등 사무경비 

부분 등을 지출하고, 보상금은 철저히 민간에서 거두는 모금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규정했다. 이를 토대로 1994년 8월 31일 무라야마( ) 총리

는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폭넓은 국민 참여의 길”을 함께하고 싶다는 담

화와 함께 ‘평화우호교류계획’의 발족을 발표했다. 이 계획의 요지는 피해

자에 대한 정부의 직접 배상 대신, 아시아 피해국을 대상으로 10년간 1000

억 엔 상당의 사업으로 조사, 연구, 교류를 함으로써 ‘위안부’ 문제를 종결

한다는 것이었다. 1994년 12월 자민당 회의에서도 “배상과 재산청구권 문

제에 대해 일본 정부는 도의적 입장에서…폭넓은 국민 참여로” 기금을 모

아 피해자에게 위로금을 지급할 것을 최종안으로 발표했다.36 즉 정부가 개

인 보상을 할 수 없다는 점과 정부의 자금으로 종군위안부 개인에게 지급하

는 것은 곤란하다는 점을 재차 확인했던 것이다. 

일본 정부의 논의는 1995년 7월, 이가라시 고조( ) 관방장관이 

‘여성을 위한 아시아 평화 국민기금’의 사업 내용을 발표함으로써 공식화되

었다. 기금은 옛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민간 자금의 보상, 민간에서 거두

는 기금, 의료 복지 등에 대한 정부 자금의 지원, 반성하고 사과한다는 솔직

한 마음의 표명, 역사 자료의 정리, 그 밖에 여성의 존엄과 관련된 사업 등

의 내용으로 1995년 8월 정식 발족했다. 일본 정부의 계획대로 국민 모금

으로 조성된 기금은, 과거 위안부에 대한 배상금은 1인당 200만 엔이 책정

되었으며, 일본 총리의 사죄 편지와 함께 일본 정부의 의료복지금 300만 엔 

등의 지급이 결정되었다. 이는 결국 정부 갹출의 의료보조금을 민간의 기부

금과 같이 지급함으로써, 법 제정에 의한 공식적인 보상은 피하는 형태로 

귀결되었다.

한편 아시아여성기금의 설립은 전후 50년을 기념하는 무라야마내각의 

36    정진성, 「군‘위안부’」, 손승철 · 조광, 『한일역사의 쟁점 2』, 경인문화사, 2010, 140~14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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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중요한 과제였다. 따라서 전후 50주년 시일에 맞추어 시행하기 위해 

서둘러 사업을 추진했다. 그러다보니 피해자와 피해자 지지단체 그리고 피

해국 정부와 이루어지는 협의가 결여되어 있었다. 무엇보다 취약한 부분으

로 지적될 수 있는 것은 이 기금이 정식 법안으로 입법화되지 않았다는 점

이다.

또한 일본 정부는 기금 창설을 유엔 등 국제 사회에 선전함으로써 오히

려 피해자의 반발을 초래했다. 1995년은 ‘UN 여성 10년’ 선포 이후 ‘제4차 

세계여성회의’가 베이징에서 개최되는 해였다. 이미 UN인권위원회에서 ‘위

안부’ 문제가 거론되었기 때문에, 이 문제가 베이징회의의 주요 쟁점이 되리

라는 것은 예상된 일이었다. 이처럼 위안부 문제에 대한 국제 사회의 관심이 

고조되고 일본에 대한 비난이 이어지자 일본이 급하게 ‘아시아 여성기금’을 

발표한 모양새가 된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아시아 여성기금은 국제 사회를 

향한 일본의 정치적 퍼포먼스였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37 결국 

일본 정부는 기금을 법적 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사용했다는 비판을 받

기에 이르렀고, 결국 아시아 여성기금은 일본 정부의 의도와는 다르게 종군

위안부 문제 해결에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끝나게 되었다. 

우선 민간 모금이라는 보상금의 성격에서도 적지 않은 비난을 감수해

야 했다. 일본 시민단체들은 이를 월권행위라고 비판했다. 국가가 범한 죄

를 국가가 배상하지 않고 민간이 대신하게 함으로써 책임 소재를 애매하게 

한다는 논리였다. 또한 피해자들의 용서를 구한다는 기금의 목적 역시 달성

하지 못했다. 이것은 피해자를 보는 일본 정부의 시각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피해자는 보상의 대상인 동시에 보상의 주체이기도 하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기금의 성공 여부를 판단하는 이는 피해자 당사자들이

어야 한다. 그러나 기금의 이념과 내용을 구상하고 운영하는 그 어떤 단계

에서도 피해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는 없었던 것이다. 한국 위안부 피해

37    아라이 신이치, 『역사 화해는 가능한가: 동아시아 역사 문제의 해법을 찾아서』, 김태웅 옮김, 미래 

M&B, 2006, 87~89쪽; 김도열, 「1990년대 일본에서의 ‘전후보상론’과 한국인의 인식」, 7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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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절반 이상이 보상금 수취를 거부한 결과가 나타난 것도 이러한 문제에

서 기인한다.38

5. 나가며 - 독일의 전후 보상이 주는 교훈

많은 이들이 전후 처리에서 가장 모범적인 국가로 꼽는 곳이 독일이다. 또

한 전후 관계 회복에서 독일과 주변 유럽 국가들과의 관계를 가장 이상적

으로 간주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전후 보상과 관련하여 아데나워(Konrad 

Adenauer) 총리는 독일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도덕적, 물질적 보상의 의무가 

있다고 밝히며 1953년에 독일연방보상법(BEG: Bundesentschaedigungsgesetz)을 

제정했다. 이는 연방 차원의 보상법으로 나치스 범죄의 희생자 개인에 대해 

보상할 것을 밝히고 있으며, 보상대상자, 보상청구권, 담당기관, 그리고 그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이어 3년 후에 다시 제정된 1956년의 연방보상법은 

그 대상 범위를 법인과 예술가 및 학자, 그리고 희생된 피해자의 가족, 그리

고 피해자를 도운 사람이나 오인되어 피해 받은 사람들에까지 확대했다. 독

일연방 재무부 보고서에 따르면 1953년 연방보상법 발표 이후 2003년까지 

나치 시대 희생자들에게 총 614억 유로(79조 8200억 원)에 이르는 보상금을 

지불했다. 그리고 희생자가 생존해 있는 한 배상한다는 원칙에 따라 앞으로

도 최소한 100억 유로 이상을 추가로 보상할 예정이다.

그러나 외국인 강제 노동자를 포함한 개인 피해자 보상은 독일에서도 

꽤 장기간에 걸쳐 논의돼 온 문제였다. 독일연방보상법이 강제 수용소에 있

던 외국인들을 포함한 대부분의 외국인 강제 노동자들을 보상의 대상으로 

지정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39 외국인 강제 노동자에 대한 보상이 전혀 이

38    , 「 」, 260쪽; 우에노 지즈코, 「아시아여성기금의 역사적 총괄」, 한일 연대 21, 『한일 

역사인식 논쟁의 메타히스토리』, 뿌리와이파리, 2008, 186~189쪽.

39    보상의 대상은 독일 국민이거나 독일이 점령했던 지역의 주민으로 제한함으로써 전쟁 당시 독일과 

적대적이었던 국가의 국민은 제외되었다. 또한 전쟁 배상에서도 외국인 강제 노동자는 배제되었다. 

전후 배상 문제를 일괄 타결한 1953년의 ‘런던채무협약’(Londoner Schuldenabkommen)의 제5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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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어지지 않은 것은 아니었지만, 이들에 대한 보상은 독일이 실시해 온 ‘나

치의 불법에 대한’ 보상의 틀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설명을 고집했기 때문

이다. 독일 정부, 법원, 그리고 이들을 강제 고용했던 기업들은 강제 노동에 

종사한 외국인 노동자들이 요구하는 체불임금과 강제징용에 대한 공식적인 

보상을 계속 거부해왔다.

이러한 독일 정부의 태도를 비판하며 야당인 녹색당은 시민단체들과 연

합하여 1989년 6월에 ‘나치의 강제노동에 대한 보상을 위한 연방 재단’을 

설치하는 법률안을 제출했고, 폴란드와의 사이에 ‘나치 지배 하에서의 폴란

드인 강제 노동자에게 개인적 보상을 실시하기 위한 포괄협정’을 체결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같은 해 9월에는 사회민주당도 같은 취지의 법안을 

제출했다.40 결국 이러한 노력과 압력에 반응하여 강제 노동자 보상 문제에

서는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 왔던 독일이 근본적인 대책을 제시했다.41 1999

년 12월 ‘강제노동에 동원되었던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금 협정’이 체결되

었고, 2000년 7월에 관련 7개국이 국제보상협정에 서명함에 따라 재단 설

립의 법적 토대가 마련되었다.42 이에 따라 독일 정부와 대기업들43이 절반

씩 출자한, ‘기업 · 책임 · 미래’(Erinnerung, Verantwortung und Zukunft) 재단이 설

립되었다. 

‘재단법’에 의해 강제노동과 그 밖의 개인상의 피해와 관련한 보상 신청

업무는 동 재단의 7개 협력단체를 통해 진행되고 있으며, 보상금 지급 역시 

협력단체들을 통해 수혜자에게 전달되었다. 현재까지 재단의 공동 발기인

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중 독일과 전쟁 상태에 있었거나 독일의 점령지

였던 국가나 국민이 독일제국이나 그로부터 위임을 받은 당국이나 사람들에게 전쟁으로 인한 보상

을 청구할 경우, 이에 대한 검토는 … 이 배상문제의 최종적인 규정이 확정될 때까지 유예한다.” 이

로써 강제 노동자에 대한 배상 문제는 잠정적인 유보에서 장기적인 보류가 되었으며, 이들의 보상요

구를 막는 법적 근거로 작용하기도 했다(송충기, 「사법적 청산에서 역사적 성찰로: 독일의 사례」, 안

병직, 『세계의 과거사 청산』, 푸른역사, 2005, 274쪽). 

40    송충기, 「사법적 청산에서 역사적 성찰로: 독일의 사례」, 72~73쪽.

41    독일이 근본적인 대책을 제안하는 배경에는 미국 시장에서 피해가 유발된다는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국익의 고려, 그리고 주변 국가들의 비판과 압력이라는 국제 정세가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42    박재영 · 김영란, 「독일의 과거극복 어디까지 왔나?」, 『동학연구』 제26집, 2009, 121~122쪽.

43    도이치방크, 드레스드너방크, 알리안츠, 다이믈러크라이슬러-벤츠, 지멘스, 바이엘, BMW, 폭스바

겐, 티신-크룹, 베르텔스만, BASF 등의 기업이 재단에 출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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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독일 정부와 기업들은 국제적 협력단체들의 조력에 힘입어 100여 개국, 

약 166만 명의 강제노동 희생자들에게 44억 유로에 달하는 피해 보상을 했

다. 동시에 2008년까지 지속적으로 협력단체들과 연계해 휴머니즘에 입각

한 프로그램들을 추진해 나갔다.44 2002년 기준, 연방배상법에 의한 집행과 

‘기억, 책임 그리고 미래’ 재단의 보상금까지 포함하면 독일 정부가 지급한 

액수는 504억 유로(약 84조 원)로 집계되고 있으며, 현재까지도 보상은 계속

되고 있다.45

특히 ‘기업 · 책임 · 그리고 미래’ 재단은 단지 물질적인 보상만이 아닌, 

국가와 사회, 기업의 정치적 · 도덕적 책임을 상기시킨다는 취지에서 ‘기억

과 미래’(Erinnerung und Zukunft)라는 기금을 따로 마련하기도 했다. 이 기금

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상호 이해, 인권, 교육 등에 초점을 맞춘 사업을 진행

함으로써 회복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보여주었다. 

이처럼 우리가 가장 모범적이며 이상적인 사례로 생각하는 독일도 개

인 피해자들에 대한 전후 처리가 마무리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

다. 그렇기에 현재의 한일 관계에서 전후 처리 문제를 결과론적으로 그리고 

비판적으로만 바라보기에는 이미 진행되어온 일본 시민사회의 노력이 적지 

않았으며, 앞으로 발전할 여지에 대해서도 회의적으로만 보기에는 아직 이

르다. 다만 아직까지는 구조적인 문제로 그들의 목소리가 일본 정부에 제한

적으로 반영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일본의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우경화되

고 있는 점 등이 아쉬운 것이다. 

애증을 반복하고 있는 한일 관계의 악순환의 고리가 다음 세대에까지 

이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한국 기성세대의 일본에 대한, 혹은 일본 

기성세대의 한국에 대한 고착화된 이미지는 관계 회복의 걸림돌이 될 것이

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지금의 젊은 세대, 그리고 청소년 세대들은 한일 

관계를 바라보는 패러다임을 애증이 아닌, 화해라는 큰 틀에서 회복적 정의

44    박재영 · 김영란, 「독일의 과거극복 어디까지 왔나?」, 『동학연구』 제26집, 2009, 139쪽.

45    Bundesministerium der Finanzen, “Entschädigung von NS-Unrecht — Regelungen zur 

Wiedergutmachung Ausgabe,” 2003, p.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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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기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만 여기서의 회복적 정의가 동아시아의 상

황에 맞는 최소한의 회복적 정의일 필요는 있다. 아직 완전하게 인정과 용

서로 나아가기에는 전후 처리, 역사 갈등, 영토 문제 등이 남아 있기 때문이

다. 이 새로운 접근이 한일 관계를 분석하는 데  조금이나마 건설적인 기여

를 할 수 있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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